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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손보 연급형 상해보험, 이중과세 환급 대상 포함          

□ 연금지급형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, 최근 금융

당국은 비슷한 형태의 손해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성격이 있다고 보고 

이르면 10월 하순부터 소득세 환급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짐. 

  o 일본 재무성과 국세청은 손해보험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 ‘연금지급형 적립 상

해보험상품’ 중 일부가 이중과세 요소가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, 최근 일본손해보

험협회를 통해 소득세 환급과 관련한 협조공문을 발송함. 

  o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이 이중과세로 판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세청은 생명

보험*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환급 절차를 이르면 10월 하순에 시작하는 방향으로 

유관기관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짐.* 

    

     * 키리위클리 해외금융뉴스(2010.7.19) ‘연금보험 이중과세 판결, 생보업계 대책 마련 부심’ 편 참조 

□ 이번 연금형 상해보험의 이중과세 판정으로 소득세 환급대상 상품의 계약건수는 

최대 2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, 금융당국의 환급대상 확대 방침

으로 연금형 상품에 대한 이중과세 파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 

  o 연금지급형 적립 상해보험은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원금 이상의 보험금을 

연급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, 금융당국에 의해 올해 7월 대법

원 판결로 이중과세로 인정된 연금지급형 생명보험 상품처럼 상속세와 소득세가 

동시에 과세된 것으로 최종 판단됨.  

  o 환급대상 보험가입 건수가 최대 약 2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, 개

인연금보험과 학자금보험이 이중과세에 대한 추가 환급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

되고 있어 환급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 

  o 또한 5년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노다 재무장관은 법적으로 반환대상이 아

니지만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통해 해당 상품에 가입한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소

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조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중과세에 따

른 보험업계에 미칠 파장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됨.

(FujiSankei Business I, 9/14)


